
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 호

행정대집행 회수물품 집기물건 등 및 보관 장소( ) 

공시송달 공고

자연공원법 제 조 행위허가 제 항제 호를 위반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23 ( ) 1 1「 」  

내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 조 대집행의 절차 에 의거 3 ( )「 」

실시한 행정대집행 결과 불법시설물 내에서 강제 회수된 물품 집기물건 , (

등 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 조의 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및 같은법 ) 24 2( ) 「 」

시행령 제 조의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에 의거 회수물품 및 보관22 2( )  

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다   음 -  -

공고내용 행정대집행 회수물품 집기물건 등 및 보관 장소 공고  1. : ( ) 

공고기간 화 목 개월 간  2. : 2021. 8. 3.( ) 9. 2.( ) [1 ]∼ 

물품내역 집기물건 등 식  3. : 1

회수장소 전남 여수시 삼산면 동도리 산 일원 불법시설물  4. : 119-1 

보관장소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서 지정한 별도 보관 장소  5. : 

거문도분소 내 유휴부지 전남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    - ( 346)

문 의 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  6. : (061-550-0921)

기타사항  7. 

가   . 회수물품집기물건 등은 ( ) 본인여부 확인 및 강제철거비용 등의 부과 징수·  

후 반환되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.

나   . 공고일로부터 개월 내에 1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는 

경우 회수물품 집기물건 등 은 폐기처분( ) 됩니다.

2021. 8. 3.

국립공원공단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


